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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 가  보  훈 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보훈단체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

1. 평소 국가보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  

2. 관련법령

  가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18조 등

  나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, 제13조의3 등

  다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, 제58조의2 등 

  라.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, 제66조 등

3.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단체가 단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 

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훈단체에 

수익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.

  

4. 이에 각 보훈단체가 승인받은 수익사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, 귀 기관의 

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홍보하여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

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

붙임 : 보훈단체 수익사업 현황 1부.  끝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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